
<별표 10>

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
(제15조 제2항 관련)

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
배점

한도
평가등급 평점

주관

부서

당해용역

수행능력

유사용역

수행실적

당해용역 평가기준 

규모(금액 또는 면적)

대비 최근 5년 간

(창업기업, 소기업·

소상공인은 7년)

당해용역 규모 이행

실적 비율

50

A. 100%이상 (50)

발주
부서

B. 70%이상 100%미만 (45)

C. 40%이상 70%미만 (40)

D. 10%이상 40%미만 (35)

E. 10% 미만 (0)

경영상태
신용평가등급 50 <별표 12> 참조

계약
부서

소    계 50

합         계 100 100

배점에 맞게 환산적용(예) 70 100×0.7 70


